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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valence and perceptions of workplace violence against registered nurses (RNs) in 
hospitals. Methods: One thousand RNs replied to a nationwide survey from November 14 to December 22, 2022. They reporte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prevalence of and their responses to different types of workplace violence from patients, family 
caregivers, physicians, and nurse peer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workplace violence management systems. Results: A total 
of 71.1% of the RN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workplace violence in the last six months. The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experienced from patients and family caregivers were 57.3% and 19.1%, respectively. Furthermore,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workplace harassment from physicians were experienced by 24.6%, 4.0%, and 7.4%, respectively, of the RNs, 
and those from nurse peers by 21.4%, 3.1%, and 11.3%, respectively. The RNs stated that they often responded to workplace 
violence with passive and inactive behaviors, which were more serious toward physicians’ workplace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from different perpetrators. Only 69.5% were aware of their hospital’s workplace violence management systems, 
while only 14.7%~27.4%, according to the type of hospital (p=.471), perceived the systems as effective. Multiple important 
strategies were identified to prevent workplace violence. Conclusion: Critical suggestions are discussed for the prevention of 
workplace violence, including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a 
culture of person-centered healthcare, and training nurse managers’ competency in managing workplace violence. 

Keywords: Hospitals, Nurses, Workplace violence, Bullying 

주요어: 병원, 간호사, 직장 폭력, 직장 내 괴롭힘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Eun-Jun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6, Daehak-ro, Jongno-gu, Seoul, 03087, Republic of Korea
Tel: +82-2-3668-4739, Fax: +82-2-3673-4274, E-mail: eunjunp@knou.ac.kr

Received: June 13, 2023    Revised: June 29, 2023    Accepted: July 5, 2023
* ‘병원간호사의 직장폭력경험 실태 조사’라는 제목으로 연구결과의 일부를 2023년 6월 22일 병원간호사회 연구결과발표회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 A portion of the research findings, titled 'Survey on Workplace Violence among Hospital Nurses,' was presented during the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Research Presentation on June 22,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3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https://orcid.org/0000-0001-6156-1336
https://orcid.org/0000-0002-2727-7769
https://orcid.org/0000-0003-0570-0594
https://orcid.org/0000-0003-1629-7745


박 승 미  외

320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3.319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 국가에서 보건의료기관 내 폭력이 상당한 빈도로 발생

하고 있고, 그 결과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1]. 직장 폭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선행 연구[2-4]에
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근거로 할 때, 직장 폭력이란 ‘직
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격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폭

력의 가해자는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외부인뿐만 아니라, 의

사, 동료 간호사 등 내부인이 될 수 있다. 직장 폭력으로서 ‘공
격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는 물리적 폭력(physical threat 
or assault/attack), 언어 폭력(verbal abuse/aggression), 성희롱

(sexual harassment), 괴롭힘(bullying, relationship abuse)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 폭력이 미치는 악 향은 간호사 개인은 물론이고 환자, 

보건의료기관, 사회에까지 심각하다. 직장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

는 우울, 분노, 불안, 공포, 스트레스, 주의력 결핍, 자존감 저하, 
불면증, 위장 장애, 두통, 부정맥, 고혈압, 식욕 상실, 알코올 의

존성,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겪게 된다[5]. 또한, 직장 폭력은 

환자 간호의 질을 위협한다. 직장 폭력은 팀워크와 구성원의 사

기(morale), 직무만족을 떨어뜨리고 소진 경험과 사직률을 높임

으로써[6] 질 높은 환자 간호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예를 들어, 
직장 폭력 발생률이 높으면 투약 시간이 지체되거나 환자 낙상, 
투약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다[7-9]. 이는 결국 조직 성과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

생시킴으로써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한편 보건의료기관의 빈번한 직장 폭력은 우수한 간호인력 확

보를 어렵게 한다. 직장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학에서 

간호학 전공 선택을 꺼리게 만듦으로써 우수한 간호학생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병원간호사 확보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

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고령화,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

가 등으로 돌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간호인력

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이는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뜨릴 것이다

[10].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발생률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

체로 간호사가 보건의료인 중에서도 높은 비율로 직장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11]. 약 7,000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11]에서 간호사의 약 

35.3%가 현 직장에서 직장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약 

63.6%가 폭언을, 약 26.2%가 업무교육수련에서 배제되거나 업

무 몰아주기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 다. 2021년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이 보건의료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최근 1년 이내에 간호사의 67.6%가 폭언 피해를, 25.2%가 

물리적 폭력·폭행을 경험하 다[12]. 해당 설문조사에서 보건의

료인 대상 직장 폭력 가해자의 유형별 비율은 환자, 보호자, 의

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2]. 한편 약 33만 명을 포함하는 메타

분석에 따르면 환자, 보호자 등 외부인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에 보건의료인의 약 61.9%가 직장 폭력을 경험하 고, 폭력 유

형별로는 보건의료인의 약 24.4%가 물리적 폭력, 약 42.5%가 

비물리적 폭력을 경험하 으며, 비물리적 폭력 경험자 중 57.6%
가 언어 폭력, 33.2%가 위협(threat), 12.4%가 성희롱을 경험하

다[7]. 한편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폭력 중에는 괴롭힘도 빈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2018년 12월에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을 발표하 다[14].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폭언, 폭행, 직

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인

권 전담자를 배치하고 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을 제공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 다. 
또한 폭력 발생 시 행위 중지 요청하기, 발생 장소에서 벗어나

기, 소속 부서에 보고하기 등 개인의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거의 2년 가까이 의료기관에서 해당 권고 사항을 실천해왔

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병원이 직장 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 체계를 시도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간호사들의 직장 폭력 경험과 대응 행동, 대응 체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활동간호사 중 72.2%가 근무하는[15] 급성기병원, 즉 

의료법에 근거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직장 폭력 실태를 조사하 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간호사 대상 직장 폭력의 실태를 파악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가해자 유형별, 직장 폭력 유형별로 직장 폭력 발생률을 파악

한다.
∙ 가해자 유형별, 직장 폭력 유형별로 주요 대응 행동을 파악한

다.
∙ 의료기관 종별로 직장 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을 파악한

다.
∙ 조직 내 직장 폭력 대응 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파

악한다. 



병원간호사의 직장 폭력 경험 실태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3.319 321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 내 간호사의 직장 폭력 경험 실태를 파악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급성기병원에서 환자 간호에 직접 참

여하는 임상 간호사이다. 대상자 표출을 위해 전국의 병원을 할

당표출법(quota sampling)으로 표본을 정하 다. 광역(특별)시, 
도로 구분된 전국 16개 지역의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병상 수 및 재직간호사 수를 고려하여 1,000명의 간호사를 목표

로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

한 간호사 총 1,022명이 설문에 응답하 으며,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하고 1,00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직장 폭력을 폭력(violence), 성희롱(sexual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harassment)으로 분류하

다.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

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업

무 외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으로 구분하 다. 
직장 폭력의 가해자는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간호사, 의사로 

구분하 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최근 6개월의 폭력 경험, 성

희롱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직장 폭력 유형별 대응 행위, 
직장 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소속 기관의 직장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 다. 설문 문항은 간호학 교수 1
인과 박사과정생 1인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후, 간호학 교수 1인과 임상 경력 20년 이상

의 간호부서장 2인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 다. 

●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종교, 교육 정도, 동거 가족, 총 임상 경력, 현 근

무 부서 경력, 현재 근무 부서, 직위, 근무 형태에 대한 총 11문

항으로 구성하 다.

● 폭력 경험

‘폭력’이란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 언어 폭력을 말한다. Yun 
[16]이 개발한 폭력 유형 및 빈도 조사 도구를 사용하되, 조사 

대상이 되는 폭력 경험의 발생 시기를 ‘최근 6개월’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폭력 행동은 물리적 폭력 12문항, 언어 폭력 6문항

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폭력 경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원 도구 개발 당시에는 .87, 본 연구에서는 .97
이었다.

● 성희롱 경험

성희롱 행동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으로 구분된다[17].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정책 자료인 ‘직
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17]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설

문 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도구는 육체적 성희롱 2문항, 언어

적 성희롱 4문항, 시각적 성희롱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

하 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5 다.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외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집단적 괴

롭힘으로 분류하 다[18].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정책 자료

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7]을 근거로 업

무 외 괴롭힘 5문항, 업무적 괴롭힘 11문항, 집단적 괴롭힘 2문

항으로 총 18문항을 구성하 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6이었다.

● 직장 폭력 유형별 대응 행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장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장 폭력 유형별로 개인이 적용한 대응 행위를 모두 응답하도

록 하 다. Lee [19]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무시함, 별 

일 아닌 척함, 다시 발생하지 않게 조심함, 불쾌감을 표시함, 멈

출 것을 요구함’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하 다. 

● 직장 폭력이 발생한 상황 및 조직 내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

간호사가 경험한 직장 폭력이 발생했던 상황을 중복 응답하도

록 하 다. 소속된 병원의 직장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은 

관련 제도의 유무, 제도 이용 경험, 향후 제도를 활용할 의향, 현 

제도의 효과성 수준(효과적이지 않다-보통이다-효과적이다), 현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직장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인식(‘전혀 필요하지 않다-매우 필요하다’의 5점 

Likert 척도), 총 6문항으로 구성하 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전국의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원으로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경상북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남도/제주도의 총 40개 병원 간호부에 연구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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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자료 수집은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모집공고를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선택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다. 
∙ 폭력 경험, 성희롱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직장 폭력에 

대한 대응 행위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 직장 폭력이 발생한 상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 조직 내 

직장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일

원분산분석을 수행하 고, 사후분석으로 Scheffé test를 이용하

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자료 수집 전 충북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CBNU-202210-HR-0230)을 받

았으며,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표본 추출된 병원의 기관

장과 관계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는 병원간호사회

의 ‘간호사가 경험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 연구 설문조

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 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기 전에 연

구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참여 기간, 연
구 참여에 따른 이익 및 보상, 부작용 또는 위험과 불편함, 개인

정보와 비 보장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

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다. 또한 설명

문에서 설문조사가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익명화하고, 익명화된 자료는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책임연구자 컴퓨터의 암호화된 폴더에 안

전하게 보관되며, 해당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면 의무 보관 기간

인 3년간 보관 후 즉시 구 삭제할 것임을 안내하 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1,000명)은 평균 32.5±7.7세, 중간값 

30세 고, 91.9%가 여성이었다(Table 1). 대부분 가족과 동거하

고 있었지만(69.0%) 홀로 거주하는 경우(28.6%)도 상당하 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종교가 없거나(61.1%) 기독교(21.8%) 신

자 고, 학력은 대부분 학사 학위자(75.7%) 고 석사 이상 소지

자 10.3%, 전문학사 학위자가 14.0% 다.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소속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0.3% 

(503명), 종합병원 38.0% (380명), 병원 11.7% (117명)로 나타났

다. 임상 경력은 평균 105.6±86.8개월, 현 부서 경력은 평균 

45.3±47.8개월이었다. 근무 부서는 일반병동(42.5%),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병동(18.0%), 중환자실(15.1%), 외래(16.0%), 응급실

(8.4%)로 구성되었고, 대다수가 3교대 근무(68.0%)이거나 낮번 

상근직(26.3%)이었다. 직위를 보면 일반간호사가 81.7%, 책임간

호사가 14.5%를 차지하 다. 가해자와 그 유형에 상관없이 적어

도 한 번 이상 직장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71.1% 다. 그중 

환자·보호자·간병인(환자 등)에 의한 직장 폭력은 전체 응답자 

중 68.9%, 의사에 의한 직장 폭력은 29.5%, 간호사 동료에 의한 

직장 폭력은 29.3%로 나타났다.

환자·보호자·간병인에 의한 직장 폭력 경험과 대응 행위

간호사가 경험하는 환자 등에 의한 직장 폭력 행동과 간호사

의 주요 대처 행위를 빈도 순으로 나열하되 설문 문항이 많을 

경우에 4위까지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환

자 등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573명(57.3%)이었다. 물

리적 폭력 중 상위 다빈도 행위는 ‘험상궂은 표정을 지음’ 
(88.8%), ‘화를 내며 병동을 돌아다님’ (80.1%), ‘때리려고 함’ 
(47.1%), ‘손으로 할큄’ (33.0%)이었고, 물리적 폭력에 대한 간호

사의 주요 대응 행위는 ‘중단 요구’ (71.6%), ‘불쾌감 표시’ 
(52.4%), ‘상급자 보고’ (44.9%), ‘동료 간호사에게 알림’ (41.0%) 
순으로 빈번하 다. 언어 폭력 중 상위 다빈도 행위는 ‘반말’ 
(93.5%), ‘소리지르기’ (83.8%), ‘욕하기’ (76.6%), ‘협박’ (34.7%)
이었고, 언어 폭력에 대한 대응 행위는 ‘중단 요구’ (69.6%), ‘불
쾌감 표시’ (65.4%), ‘동료 간호사에게 알림’ (45.5%), ‘상급자 

보고’ (43.8%) 순으로 빈번하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환자 등에 의해 성희롱을 경험한 간호사는 

191명(19.1%)이었다. 육체적 성희롱 중 상위 다빈도 행위는 ‘원
하지 않는 신체 접촉’ (51.3%),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성적 굴

욕감을 줌’ (17.8%)이었고, 간호사의 대응 행위는 ‘불쾌감 표시’ 
(34.0%), ‘중단 요구’ (26.2%), ‘재발생 조심’ (21.5%), ‘동료 간

호사에게 알림’ (21.5%), ‘상급자 보고’ (17.8%) 순으로 빈번하

다. 언어적 성희롱 중 상위 다빈도 행위는 ‘외모 평가’ 
(63.4%), ‘음란한 농담’ (33.5%), ‘신체 부위 언급’ (24.6%), ‘성
적 사실 관계 언급’ (7.3%)이었고, 간호사의 대응 행위는 ‘불쾌

감 표시’ (40.3%), ‘무시’ (31.9%), ‘중단 요구’ (28.3%), ‘동료 

간호사에게 알림’ (27.2%) 순으로 빈번하 다. 시각적 성희롱 중 

상위 다빈도 행위는 ‘특정 신체 부위 응시’ (25.1%), ‘특정 신체 

부위 노출 및 만짐’ (12.6%), ‘음란물 노출’ (5.2%)이었고,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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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N=1,0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Median

Age (years) 32.50±7.73 30
Sex Male 81 (8.1)

Female 919 (91.9)
Religion Christian 218 (21.8)

Buddhist 72 (7.2)
Catholic 97 (9.7)
None 611 (61.1)

House mate Family 690 (69.0)
Friend 23 (2.3)
None 286 (28.6)

Education Diploma 140 (14.0)
Bachelor 757 (75.7)
≥Master 103 (10.3)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503 (50.3)
General hospital 380 (38.0)
Hospital 117 (11.7)

Total clinical career (months) 105.61±86.79 79
Clinical career at current unit (months) 45.31±47.79 32
Position Staff nurse 817 (81.7)

Charge nurse 145 (14.5)
Others 38 (3.8)

Current department General ward 425 (42.5)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 180 (18.0)
Intensive care unit 151 (15.1)
Emergency room 84 (8.4)
Out-patient department 160 (16.0)

Type of work schedule 3-shift duty 680 (68.0)
2-shift duty 43 (4.3)
Night keep duty 14 (1.4)
Regular daytime duty 263 (26.3)

Prevalence of any type of workplace violence 711 (71.1)
Workplace violence by 
patients ․ family ․ caregivers

Any type 689 (68.9)
Violence 573 (57.3)
  Physical violence 547 (54.7)
  Verbal violence 556 (55.6)
Sexual harassment 191 (19.1)
  Physical 101 (10.1)
  Verbal 140 (14.0)
  Visual 66 (6.6)

Workplace violence by 
physicians

Any type 295 (29.5)
Violence 246 (24.6)
  Physical violence 211 (21.1)
  Verbal violence 236 (23.6)
Sexual harassment 40 (4.0)
  Physical 21 (2.1)
  Verbal 16 (1.6)
  Visual 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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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응 행위는 ‘불쾌감 표시’ (16.8%), ‘무시’ (16.2%), ‘중단 요

구’ (15.7%), ‘재발생 조심’ (13.6%), ‘동료 간호사에게 알림’ 
(13.6%) 순으로 빈번하 다.

의사와 동료 간호사에 의한 직장 폭력 경험과 대응 행위

의사와 동료 간호사에 의한 다빈도 상위 4번째까지 보고된 직

장 폭력 경험과 다빈도 상위 4번째까지 보고된 대응 행위를 

Table 3에 제시하 다. 

● 의사와 동료 간호사에 의한 폭력 경험과 대응 행위

최근 6개월 이내에 의사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24.6% (246
명) 으며, 폭력 유형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21.1% (211명)가 

물리적 폭력, 23.6% (236명)가 언어 폭력을 경험하 다. 최근 6
개월 이내에 동료 간호사의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21.4% (214
명) 으며, 유형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15.8% (158명)가 물리

적 폭력, 19.8% (198명)가 언어 폭력을 경험하 다. 물리적 폭력

은 가해자가 의사, 동료 간호사인 경우에 모두 다빈도 행동이 

‘험상궂은 표정을 지음’ (73.2%, 70.6%)과 ‘화를 내며 병동을 돌

아다님’ (69.9%, 54.2%)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물리적 폭력 행동

에 대하여 간호사는 ‘별일 아닌 척함’ (31.3%), ‘재발하지 않게 

조심함’ (26.8%), ‘무시함’ (19.9%)’ 등으로 대응하 다. 이와 달

리 동료 간호사의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보고함’ 
(58.4%), ‘동료 간호사에게 알림’ (50.5%), ‘불쾌감을 표시함’ 

(45.8%) 순으로 대응 행위가 빈번하 다. 
의사의 언어 폭력으로 상위 다빈도 행동은 ‘강압적인 어조’ 

(82.1%), ‘반말’ (76.8%), ‘소리 지르기’ (66.3%), ‘직종에 대해 

무시하는 말하기’ (58.5%)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의 대응 행위

는 ‘무시’ (38.6%),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기’ (29.7%), ‘별일 아

닌 척하기’ (26.0%), ‘동료 간호사에게 말하기’ (25.2%) 순으로 

빈번하 다. 동료 간호사의 언어 폭력으로 상위 다빈도 행동은 

‘강압적인 어조’ (68.2%), ‘반말’ (67.8%),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방하기’ (51.4%), ‘능력을 무시하는 말하기’ (50.9%) 순으로 

빈번하 고, 이에 대한 대응 행위는 ‘불쾌감 표시’ (52.8%), ‘재
발하지 않게 조심하기’ (39.7%), ‘무시하기’ (32.2%), ‘중단 요구

하기’ (23.8%) 순으로 나타났다. 

● 의사와 동료 간호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과 대응 행위 

최근 6개월 이내에 의사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한 간호사는 

4.0% (40명) 으며, 유형별는 전체 응답자 중 육체적 성희롱은 

2.1% (21명), 언어적 성희롱은 1.6% (16명), 시각적 성희롱은 

0.5% (5명)가 경험하 다. 동료 간호사에 의한 성희롱은 3.1% 
(31명)가 경험하 으며, 육체적 성희롱 0.6% (6명), 언어적 성희

롱 2.0% (20명), 시각적 성희롱 0.4% (4명)가 경험하 다. 의사 

또는 동료 간호사의 성희롱 경험자 및 대응 행위별 응답자가 소

수이므로 다빈도 성희롱 행동이나 대응 행위의 순위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언어적 성희롱은 의사와 동료 간호사 가해자 

모두에서 ‘외모 평가’, ‘음란한 농담’, ‘신체 부위 언급’, ‘성적 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Continued) (N=1,0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Median

Workplace harassment 74 (7.4)
  Off-the-job 17 (1.7)
  At the work sector 69 (6.9)
Bullying 13 (1.3)

Workplace violence 
by nurses

Any type 293 (29.3)
Violence 214 (21.4)
  Physical violence 158 (15.8)
  Verbal violence 198 (19.8)
Sexual harassment 31 (3.1)
  Physical 6 (0.6)
  Verbal 20 (2.0)
  Visual 4 (0.4)
Workplace harassment 113 (11.3)
  Off-the-job 56 (5.6)
  At the work sector 105 (10.5)
Bullying 50 (5.0)

SD=standard deviation
* The total sample sizes may not equate to the breakdown because of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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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관계를 언급’하는 행동이 보고되었다. 한편, 성희롱에 대한 

대응 행위는 ‘무시하기’,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기’, ‘별일 아닌

척하기’ 등이 보고되었고 가해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의사와 동료 간호사에 의한 괴롭힘 경험과 대응 행위 

최근 6개월 이내에 의사의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는 7.4% 
(74명) 으며, 전체 응답자 중 업무 외 괴롭힘은 1.7% (17명), 
업무적 괴롭힘은 6.9% (69명), 집단적 괴롭힘은 1.3% (13명)가 

경험하 다. 동료 간호사의 괴롭힘은 11.3% (113명)가 경험하

으며, 업무 외 괴롭힘은 5.6% (56명), 업무적 괴롭힘은 10.5% 
(105명), 집단적 괴롭힘은 5.0% (50명)의 간호사가 경험하 다. 

의사와 동료 간호사에 의한 업무적 괴롭힘은 ‘자신의 업무 떠

넘기기’ (82.4%, 75.2%), ‘과도한 업무 지시’ (71.6%, 65.5%), 
‘업무 능력과 성과 인정하지 않기’ (55.4%, 61.9%) 순으로 빈번

하 고, 이어서 의사로부터는 ‘일을 안주거나 허드렛일 시키기’ 
(32.4%), 동료 간호사로부터는 ‘업무나 휴식을 감시하기’ (50.4%)
가 빈번하 다. 의사의 업무적 괴롭힘에 대한 간호사의 대응 행

위는 ‘무시하기’ (66.2%), ‘별일 아닌 척하기’ (56.8%), ‘사직 고

려하기’ (50.0%), ‘동료 간호사에게 알리기’ (48.6%) 순으로 빈

번하 다. 간호사의 업무적 괴롭힘에 대한 대응 행위는 ‘동료 간

호사에게 알리기’ (33.6%),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30.1%), ‘무
시하기’ (29.2%), ‘불쾌감 표시하기’ (23.0%) 순으로 빈번하 다. 

의사의 업무 외 괴롭힘(17명)과 집단적 괴롭힘(13명)보다는 동

료 간호사의 업무 외 괴롭힘(56명)과 집단적 괴롭힘(50명) 경험

자가 많았다. 동료 간호사의 업무 외 괴롭힘 행동은 ‘개인적인 

역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33.6%), ‘행사 참여를 강요하기’ 
(29.2%), ‘특정 단체 활동이나 후원 요구하기’ (15.0%), ‘사적인 

용무 지시하기’ (12.4%) 순으로 빈번하 다. 이에 대한 대응 행

위는 ‘무시하기’ (19.5%), ‘사직 고려하기’ (19.5%), ‘별일 아닌 

척하기’ (16.8%), ‘동료 간호사에게 알리기’ (15.9%), ‘가족·친구

의 위로·지지 구하기’ (15.9%) 순으로 빈번하 다. 동료 간호사

의 집단적 괴롭힘 행동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기’ (38.9%), 
‘의도적으로 따돌리기’ (30.1%)를 각각 약 3분의 1의 간호사가 

경험하 고, 이에 대해 ‘무시하기’ (23.0%)가 대표적인 대응 행

위 다. 

직장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최근 6개월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직장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

(711명)에게 직장 폭력이 발생했던 상황을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 중 ‘병실에서 환자 간호 중일 때’ (191건), ‘의
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할 때’ (177건), ‘간호사 간 인수인계할 

때’ (159건)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Table 4). 상급종합병원에

서는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할 때’ (121건), ‘병실에서 환자 

간호 중일 때’ (105건), ‘간호사 간 인수인계할 때’ (95건) 순으

Table 4. Situations Where Workplace Violence Occurs (N=711)

Situations
Total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χ2 (p)

n (%)

While providing bedside care 191
(100.0)

105
(55.0)

60
(31.4)

26
(13.6)

4.46
(.108)

While notifying patients’ condition to a 
physician

177
(100.0)

121
(68.4)

52
(29.4)

4
(2.2)

34.54
(<.001)

While handing over between nurses 159
(100.0)

95
(59.8)

56
(35.2)

8
(5.0)

10.93
(.004)

While communicating with other departments 
for patients’ examination

85
(100.0)

59
(69.4)

21
(24.7)

5
(5.9)

13.75
(.001)

While assisting a physician with rounds or 
treatment

70
(100.0)

32
(45.7)

32
(45.7)

6
(8.6)

2.12
(.346)

During patients’ admission or discharge process 51
(100.0)

23
(45.1)

21
(41.2)

7
(13.7)

0.62
(.733)

While working with other nurses in the 
treatment room

49
(100.0)

22
(44.9)

21
(42.9)

6
(12.2)

0.63
(.729)

While preparing and handing over patients to 
other wards

36
(100.0)

22
(61.1)

14
(38.9)

0
(0.0)

5.25
(.073)

During after-work gathering 20
(100.0)

8
(40.0)

7
(35.0)

5
(25.0)

3.5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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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빈번하 지만, 종합병원에서는 ‘병실에서 환자 간호 중일 때’ 
(60건), ‘간호사 간 인수인계할 때’ (56건), ‘의사에게 환자 상태

를 보고할 때’ (52건)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병원

급 의료기관에서는 직장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병
실에서 환자 간호 중일 때’ (26건)와 ‘간호사 간 인수인계할 때’ 
(8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차이는 ‘의사에게 환

자 상태를 보고할 때’ (p<.001), ‘간호사 간 인수인계할 때’ 
(p=.004), ‘환자 검사를 위해 타부서와 의사소통할 때’ (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전체 응답자 중 소속 기관의 직장 내 직장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해 알고 있는 간호사는 69.5% (695명) 고, 상급종합병원

(74.4%), 종합병원(68.2%), 병원(53.0%) 순으로 높았다(p<.001; 
Table 5). 이들 소속 기관의 직장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간호사 중 조직 내 대응 체계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6.3% 고 의료기관 종별 차이는 없었다(p=.471). 또한 대응 체

계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대다수가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 않고’ (60.7%), ‘신고자의 비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 
(51.2%) 때문이라고 응답하 다. 직장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은 ‘폭력적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 존중’ (4.65±0.65
점),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금지 행동에 대한 교육 강화’ 
(4.55±0.71), ‘직장 폭력 가해 직원의 처벌 강화’ (4.49±0.75)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가장 평균값이 낮은 ‘직원 대상의 

의사소통 및 자기주장 행동 교육’도 4.11±0.91점이므로, 제시된 

8개 방안 중 ‘직장 내 예의 ․ 폭력에 대한 관리자 인식 강화’, ‘직
무 숙련도 향상’, ‘의사소통 및 자기주장행동 교육’은 의료기관 

종별 간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없었지만, 그 외 방안은 상급종합

병원 간호사들이, 또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비교 그룹 간호사들보다 필요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급성기병원 간호사 1,000명의 직장 폭력 경험 

및 인식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근무 경력

이 상당한 경력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장 폭력을 경험

하고 있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환자 등으로부터의 폭력은 

57.3%, 성희롱은 19.1%의 간호사가 경험하 다. 또한 의사로부

터의 폭력은 24.6%, 성희롱은 4.0%, 괴롭힘은 7.4%가, 그리고 

동료 간호사로부터의 폭력은 21.4%, 성희롱은 3.1%, 괴롭힘은 

11.3%가 경험하 다. 가해자 유형과 상관없이 적어도 한 번 이

상 직장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71.1%에 이르렀다. Spector 등

[20]의 연구에서 136편의 선행 연구에 포함된 간호사 약 15만 

명의 직장 폭력 경험 실태를 확인한 결과, 36.4%가 물리적 폭력, 
66.7%가 비물리적 폭력, 39.7%가 괴롭힘, 25.0%가 성희롱을 경

험하 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직장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50.5% 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중동

(61.3%), 어권 지역(58.3%), 아시아(51.3%), 유럽(38.3%) 순으

로 높았다. Liu 등[21]도 253편의 선행 연구에서 보건의료인 약 

33만 명의 직장 폭력 경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약 61.9%가 한 

가지 이상 직장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4%가 물리

적 폭력, 42.5%가 비물리적 폭력, 57.6%가 언어 폭력, 12.4%가 

성희롱을 경험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

라 간호사들의 직장 폭력 경험 비율이 더 높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간호사들은 환자 등의 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50% 미만으로 낮았고,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52.4%~71.6%로 기대보다 낮았다. 환자의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이 발생해도 이를 무시하고 넘기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을 확

인하 다. 공식적인 직장 폭력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되는 건

수는 실제보다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정신질환, 알
코올, 인지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비정상적인 환자나 불안

도가 높아진 가족의 폭력을 간호사 직무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

도 있다[22]. 폭력 사건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

움, 관리자나 동료가 폭력 발생을 간호실무의 부족함을 보여주

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 보고한다고 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라는 생각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은 공식적인 사건 보고를 꺼리

고, 비공식적인 보고를 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23].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비공식적인 상급자에게 보고 비율도 매우 

낮아서 조직과 관리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실제보다 훨씬 가볍게 

여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환자 등의 직장 폭력에 대한 간호사

들의 소극적인 대응은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간호사의 적절한 

대응 행위를 교육하지 않고 있거나, 조직 내에서 적극적인 대응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일 수 있다. 
직장 폭력에 대한 대응 행위는 가해자가 의사인 경우와 동료 

간호사인 경우에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물리적 폭력에 있

어 간호사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 간

호사에게 알리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지만, 의사의 폭력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거나, 
무시하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보 다. 이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폭력 문제해결에 대해 회의적임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의료인

으로부터의 언어 폭력을 경험했을 때 재발하지 않게 조심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만약 언어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

해 간호사와 간호사 간 또는 간호사와 의사 간 의사소통을 회피

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 진료와 간호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

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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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간호사 또는 의사의 성희롱 발생률은 높지 않지만, 성희

롱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조직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간호사들이 육체적, 언어적 성

희롱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별일 아닌 척하거나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심각한 문

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사건을 보고했을 때 비 을 보호받

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25]. 한편 괴롭힘 중에

는 업무적 괴롭힘이 가장 빈번하 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무

시하는 경우가 빈번하 다. 동료 간호사가 가해자인 경우와 달

리 의사가 가해자인 경우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등 능동적 대응 행위가 드물었으며 별일 아

닌 척하거나, 사직을 고려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행위

가 빈번하 다. 이처럼 의사가 가해자일 경우에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간호사의 대응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관련 평가 기준이 포함됨에 

따라 직장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개선되었지만, 소속 병원 내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활용 의사는 각각 간호사 중 70% 
수준으로 기대보다 낮았다. 그리고 소속 병원의 폭력 대응 체계

에 대해 알고 있는 간호사 중 16.3%만 운  중인 제도가 효과적

이라고 평가하 다. 현재 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한 주된 이유도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고 신고자 비 을 보호받지 못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제도 운  과정과 결과 모두에 불신을 보

여주었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서 직

장 폭력 유형별로 개인과 기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 할 수 있는지는 

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다. 효과적인 직장 폭력 대응 체계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그 가해자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직장 폭력의 유

형과 관련 위험 요인도 서로 다르며, 의료기관이나 간호단위별

로 관련 위험 요인도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폭력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직장 폭력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등의 폭력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의료

인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들은 직

장 폭력 예방을 위해 폭력적인 환자의 진료 거부권 존중과 환자 

등에게 의료기관에서 금지되는 행동 교육이 우선하여 필요하다

고 하 다. 환자마다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

동 원칙, 폭력이 의료인과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악 향, 
의료인 대상 폭력을 금지하는 의료법과 처벌 가능성을 알릴 필

요가 있다. 현재 의료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서 의료기관 내 

기물 파괴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

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 고, 만약 이를 위반해 의료인이 상해를 

입으면 동법 제87조의2에 근거해 처벌한다고 명시하 다. 의료

기관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은 개별 의료기관보

다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 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홍

보 캠페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15조

에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

시하고 있어 의료 현장에서 폭력적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결정은 상당히 어렵다. Min [27]은 트라우마-기반의 인권적 접근

을 통해 환자의 폭력이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의 트라우마를 이해

하는 공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장 폭력을 경험한 의료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상황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료인에게 돌

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폭력 상황에서도 진료 거부가 금지된다

면 의료인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잃고 심각한 트

라우마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직장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 운 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상

당수 간호사가 소속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신고자의 비  보호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

다. 만약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직속 상급자인 간호관리자가 

폭력 신고를 받는 담당자라면 업무적 괴롭힘을 당한 간호사가 

비  보호, 공정한 조사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신고를 포기할 가

능성이 크다. 폭력 관리 담당 인력 등 운 에 대한 의료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며, 소규모 의료기관이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직장 폭력 대응 체계를 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

해볼 수 있겠다. 호주 의료기관의 관리자들도 폭력 예방 및 관리

를 위해 재정 확보, 안전 요원 배치 등 기관별 노력도 필요하지

만 의료기관 간에 폭력적인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인 대상 

일관된 내용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

다[22]. 우리나라는 역시 의료기관 내 폭력 대응 체계 운  경

험이 부족하므로 서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기

회를 높여야 하겠다. 
셋째, 의료인 간 상호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인들 사이에 오가는 거친 언행 등 위험하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는 긴장감 높은 직무 분위기를 만들고, 이는 결국 환자의 불

안감을 높이면서 의료인을 신뢰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행동까지

도 유발할 수 있다. 조직 문화의 변화는 전체 조직 구성원의 참

여가 중요하지만 최고경 진의 변화를 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조직에서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

하다고 느낄 때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환자 안전이 

향상될 것이다. 의료인들의 조직 문화가 환자에게는 돌봄 문화

인 셈이다. 의료가 제공되는 환경과 접근방식 중 환자를 불안하

게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대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 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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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절한 관리가 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야 한다[26]. 
넷째, 조직과 관리자는 직장 폭력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

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들은 관리자의 직장 폭력 관련 인식 향

상이 필요하다고 하 다. 위해한 직장환경을 만드는 요인으로 

관리자의 부적절한 대응을 포함한 조직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28].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96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직장 폭력을 경험했지만 조직의 적절한 대처가 없다고 응

답한 경우에 우울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폭력 미경험자에 비해 

약 2.6배 높게 나타났다[29]. 우리나라 간호단위 관리자 중 다수

가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

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30], 간호관리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

일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 리더와 

병원 경 진은 직장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policy)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폭력 개선을 위한 향후 간호 연구와 관련하

여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현재 운  중인 직장 폭력 대응 체계

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의료기관 내 담당 인력

과 직장 폭력 신고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제도 운 과 

활용 경험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

관의 특성에 맞는 직장 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기관, 가정간호 및 방문

간호 등 지역사회 간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폭력에 대한 실

태조사가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는 인지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정서가 불안정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역사회에서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환

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므로 직장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

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셋째, 직장 폭력 실태조사에서 연구마다 

직장 폭력 발생을 묻는 기간이나 빈도 척도가 상이하여 폭력 발

생률 비교가 어렵다. 본 연구는 기억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발생을 조사했지만, 전체 간호

사 경력 기간, 지난 1년, 또는 최근 3개월 등 다양한 기간이 사

용되고 있다[20].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호협력과 존중의 의료기관 문화를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직 중재 연구를 시도하는 것을 제안한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조직뿐 아니라 전체 조직의 참여가 필요하

며 효과적인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할당추출법에 의해 병원간호사들의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

하 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경력이 8년 이상으로 상당 수준의 

직무역량을 갖춘 간호사이고, 신규간호사 등 임상 경력이 적은 

간호사가 직장 폭력에 더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급성

기병원의 전체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폭력 비율이 실제로는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 대상 직장 폭력 발생 실태와 대응 행

위, 직장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 다. 간호사의 

약 57%가 환자 등의 폭력, 약 20%가 성희롱을 경험하 다. 간

호사의 약 25%가 의사 폭력, 약 21%가 간호사 폭력을 경험하

고, 약 7%가 의사의 괴롭힘, 약 11%가 간호사의 괴롭힘을 경험

하 다. 직장 폭력에 대해 간호사들은 적극적으로 중단을 요구

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 행위가 부족하

고, 의사 폭력에 대해서는 간호사 폭력보다 더 소극적이고 수동

적인 태도를 보 다. 현재 소속 기관의 직장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인지도나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낮았다. 간호사들은 

폭력적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 인정, 환자와 보호자 교육, 
직장 폭력을 범한 의료인 처벌 등 다양한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 다. 의료기관의 직장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환

자 교육과 의료인 인권 보호, 의료기관 간 협력, 조직 문화의 개

선, 조직과 관리자의 역량 개발 등이 필요하다. 바라건대 조직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인간중심돌봄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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